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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동의안 개요

1. 제출자 및 제안경과

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나. 제 안 일 : 2021. 8. 11.

다. 회 부 일 : 2021. 8. 18.

2.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출이유

○ 서울시에서는 고령사회를 맞아 장년층에게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

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자 서울

특별시 50플러스 재단을 운영하고 있음.

○ 이에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2회계연도

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 제3항에 의거

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출연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

것임.



나. 주요내용

1) 출자·출연의 개요

○ 대상기관 :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

○ 소 재 지 :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3층

○ 설 립 일 : 2016. 4. 28.

○ 설립형태 : 재단법인 (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)

○ 설립목적 : 서울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준비 및 성공적인
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함.

○ 시설규모

- 50+재단 본부 : 서울복지타운 3층(50+중부캠퍼스 내)

구분 면적 세부내용

계 4,509.9

지하1층 914.71 공방작업실, 음악실, 마루교실, 커뮤니티실, 노조사무실

지상1층 945.74 카페,공유사무실, 다목적로비, 방재실, 창고

지상2층 748.65 50+상담실, 중부캠퍼스 사무실, 공조실

지상3층 950.40 교육실, 강사실, 컴퓨터실, 재단 본부 사무실, 정보화 용역실

지상4층 950.40 교육실, 대강의실, 강당, 창고, 공조실

- 50+캠퍼스 5개소(서부, 중부, 남부, 북부, 동남(예정))
명 칭 소재지 건축연면적 층수 비고

50플러스
서부캠퍼스 은평구 통일로 684 3,956㎡ 지하1~지상4 ’16.5 개관

50플러스
중부캠퍼스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4,509㎡ 지하1~지상4 ’17.3 개관

50플러스
남부캠퍼스 구로구 오류로 36-25 5,714㎡ 지하3~지상4 ’18.3 개관

50플러스
북부캠퍼스 도봉구 마들로 13길 84 6,289㎡ 지하1~지상3 ’20.11 개관

50플러스
동남캠퍼스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3,796㎡ 지하1~지상2 ’21.12 준공

(예정)

※ 50플러스캠퍼스 확충(준공 예정) : 50플러스 동부캠퍼스(’23.1)



○ 주요시설 현황

시설명 시설현황

서울시50플러스

서 부 캠 퍼 스

- 개 관 일 : 2016. 5. 2.
- 위 치 : 서울특별시은평구통일로684서울혁신파크8동
- 연 면 적 : 3,956㎡, 지하1~지상 4층
- 주요시설 : 모두의 부엌, 상담센터, 교육실, 대강당 등
- 인력현황 : 정원 18명

서울시50플러스

중 부 캠 퍼 스

- 개 관 일 : 2017. 3. 6.
- 위 치 : 서울특별시마포구백범로31길21서울복지타운내
- 연 면 적 : 4,509.9㎡, 지하1~지상4층(캠퍼스관리면적3,683㎡)
- 주요시설 : 50+의 서재, 상담센터, 교육실, 대강당 등
- 인력현황 : 정원 18명

서울시50플러스

남 부 캠 퍼 스

- 개 관 일 : 2018. 3. 5.
- 위 치 :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 36-25
- 연 면 적 : 5,714㎡,지하3~지상4층(캠퍼스관리면적3,755㎡)
- 주요시설 : 상담센터, 교육실, 대강당, 공유사무실 등
- 인력현황 : 정원 18명

서울시50플러스

북 부 캠 퍼 스

- 개 관 일 : 2020.11.27.
- 위 치 :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-8
- 연 면 적 : 6,280.62㎡, 지하1~지상 3층
- 주요시설 : 상담센터, 교육실, 대강당, 공유사무실 등
- 인력현황 : 정원 18명

[ 수 탁 시 설 ]

서 울 시 도 심권

50플러스센터

- 수탁기간 : 2019. 9.1.~2022. 8.31.(3년)
- 위 치 : 서울시종로구수표로26길28동의빌딩(5개층임대)
- 연 면 적 : 1,053.14㎡, 지하1~지상2층, 지상7~8층
- 주요시설 : 교육실, 회의공간, 좌식형 모임공간 등



○ 관련법령

- 법령 :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- 조례 :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2) 주요사업

○ 50플러스 캠퍼스 운영

○ 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․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

○ 장년층 전직 및 취업지원서비스, 사회공헌활동 지원, 문화․여가 지원

사업, 가족생활 지원 및 상담서비스 등

○ 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

○ 장년층 관련 프로그램 개발·보급

○ 장년층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

○ 장년층 사업 관련 민․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발굴, 연계

○ 기타 시장이 장년층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

3) ’22년 총 소요예산(안) : 21,177,085천원

4) ’22년 예산 산출근거(안)

○ 사 업 비 : 10,416,635천원

○ 일반관리비(인건비, 운영비 등) : 10,760,450천원



5) 출연의 필요성

○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은 고령화와 베이비부머의 본격적 은퇴에 대비,

기존 노년층과 다른 특성과 욕구를 가진 장년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

정책적 대응 필요에 따라 관련 정책을 총괄․조율하는 전담 기관으로,

○ 시, 기관, 민간과 사회적 파트너십으로 상호협력하여 혁신적인 해결방안을

모색하고,

○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사업이 아닌, 당사자의 수요에 기반하여 장년층의

새로운 인생준비 및 성공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원하는 등 차별화된 교육

및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단 및 캠퍼스 운영비 출연 필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

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

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

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

Ⅱ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동의안의 취지

○ 본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

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되어 있음에

의거하여,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(이하‘재단’이라함) 출연

여부에 대하여 예산편성 사전절차로써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

것임.

-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

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1)되어 있으므로, 2022회계

연도 예산의 재단 출연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.

2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

가. 설립 목적 관련

○ 재단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한 장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를

배경으로 장년층에 대한 인생재설계, 사회참여 등 특화된 지원 정책 등을

마련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1)「지방재정법제18조」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
수 있다.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
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http://www.law.go.kr/DRF/lawService.do?OC=poweresca&target=ordin&MST=1192676&type=HTML&mobileYn=


제4조2)에 의거 설립되었으며, 동 조례 제5조는 재단의 사업범위를 다음

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.

<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의 사업 범위 >

1. 50플러스 캠퍼스 운영

2. 50플러스센터 정책 지원

3. 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·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

4. 장년층 전직 및 취업지원서비스, 사회공헌활동 지원, 문화·여가 지원 사업,

가족 생활 지원 및 상담서비스 등

5. 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

6. 장년층 관련 프로그램 개발·보급

7. 장년층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

8. 장년층 사업 관련 민·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발굴, 연계

9. 그 밖에 시장이 장년층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

나. 조직 및 인력 관련

○ 재단은 3본부(경영기획본부, 일자리사업본부, 생애전환지원본부)와 1센터

(정책연구센터)로 구성되어 있고, 별도로 감사실을 신설할 예정이며, 재단의

정원은 150명이며, 현원은 118명임(2021년 7월 31일 기준).

○ 경영기획본부는 재단의 재단 중·장기 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하고 업무

조정 및 대외협력 총괄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기획조정팀, 인사총무팀,

재무팀, 홍보협력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7명 현원 25명으로 나타남.

2) 제4조(설립) 재단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

설립한다.



○ 일자리사업본부는 50+일자리사업 개발 및 조정과 보람일자리 사업 등을

담당하는 부서로 사업개발팀, 캠퍼스 일자리팀, 보람일자리사업단으로

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58명 현원 38명으로 나타남.

○ 생애전환지원본부는 캠퍼스 운영 및 50+사회공헌활동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

사업기획팀팀, 캠퍼스 운영사업팀, 캠퍼스 교육상담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

정원 54명 현원 48명으로 나타남.

○ 정책연구센터는 50+정책 연구개발 및 50+통계구축 및 조사분석연구 등을

담당하는 부서로 정원 7명 현원 7명으로 나타남.

<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조직도 >
(’21. 7. 31. 기준)

이사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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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현원표 >
(단위 : 명)

구 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

계 150/118 1/- 4/4 9/5 20/13 24/15 43/24 35/39 14/18

대 표 이 사 1/- 1/- - - - - - - -

감 사 실 3/- - - 1/- - 1/- - 1/- -

경 영 기 획 본 부 27/25 - 1/1 2/1 3/3 7/3 10/10 3/4 1/3

일 자 리 사 업 본 부 58/38 - 2/2 3/1 8/5 7/4 12/5 17/15 9/6

생 애 전 환지 원 본 부 54/48 - 1/1 2/2 8/5 5/3 20/8 14/20 4/9

정 책 연 구 센 터 7/7 - - 1/1 1/- 4/5 1/1 - -

다. 예산 관련

○ 집행부는 장년층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

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다음 표와 같이 출연금을 편성·지원하고 있으며,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

출 연 금 16,960 13,860 14,160 13,540 10,633



○ 재단의 2021년도 예산은 29,896백만원으로 지출예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음.

(’21. 7월말 기준 / 단위: 천원, %)

구 분 금 액 비율

합 계 29,895,887 100.0

인 건 비 7,209,155 24.1

운 영 비 2,556,945 8.6

사 업 비 19,152,591 64.1

Ⅰ. 50+일모델 개발 및 확산 10,995,199 36.8

Ⅱ. 현장공감형 50플러스 캠퍼스 사업 활성화 4,934,780 16.5

Ⅲ. 50+시정을 선도하는 정책개발 강화 429,872 1.4

Ⅳ. 50+세대의 사회공헌 활동 문화조성 197,400 0.7

Ⅴ. 50+거버넌스 및 파트너십 구축으로 협력 상생 문화조성 19,364 0.1

Ⅵ. 50+신문화 확산을 통한 인식제고 및 참여 활성화 281,006 0.9

Ⅶ. 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 1,485,183 5.0

[위수탁사업] 서울시도심권50플러스센터 809,787 2.7

성 과 급 280,191 0.9

예 비 비 697,005 2.3

라. 재단의 사업성과

○ 재단의 2020년 주요 사업성과를 살펴보면, 일활동 모델 발굴 및 연계를 위해

파트너십및사업화, 사회공헌일자리, 경력전환 및 취업, 창업·창직 분야 사업을

다음과 같이 추진하였으며,

파트너십및사업화 사회공헌일자리 경력전환및취업 창업·창직

∙MOU체결: 10건
∙일모델발굴및운영: 24건

∙16개 사업, 1,067명 참여
∙기초소양교육: 1,485명
∙활동만족도, 가치평가, 인식변

화 등의 영역 상승

∙50+적합일자리: 8개 사업,
457명 참여
∙굿잡5060: 187명 참여
∙서울50+인턴십: 8개 사업,
316명 참여
∙앙코르전직지원: 1,059명

∙점프업5060: 40명교육수료
∙공유사무실: 입주지원 100건
∙50+단체지원: 33팀
∙50+프리랜서지원: 47팀



○ 생애전환지원사업 실적은 상담 18,895건, 교육운영 436개 과정 11,819명, 당사

자플랫폼 커뮤니티 195개, 자원봉사 참여자 559명인 것으로 나타나며, 정책개발

및 확산을 위해 정책기획연구 12건, 당사자연구 12건, 정책동향리포트 5회,

50+정책협력네트워크를 다음과 같이 추진한 것으로 확인됨.

정책기획연구 당사자연구 정책동향레포트 50+정책협력네트워크

- 서울시 중장년 1인 가구 실태 및

지원 정책

- 포스트코로나 그린 뉴딜 50+일자

리정책연구

- 50+정책협력네트워크구축연구

- 서울시50플러스센터운영매뉴얼개발

- 서울시 50+세대 실태조사 : 심층

분석보고서

- 50+ 통계 분석

- 일·활동온라인플랫폼수요조사연구

-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운영을

위한 지역수요 및 자원 조사

- 서울시 산업거점의 특성과50+세

대 일자리 연계 방향

- 중앙 및 지방의 50+정책현황분석

- 2019년 상담사업 성과분석

- 보람일자리 세부사업 평가지표 개발

- 총 25건접수

- 연구보고서 14팀, 이슈페이

퍼 5팀 선발

-박사급연구지원단2명구성

- 총 7회 연구지원 워크숍통

해연구방법,글쓰기 등 지도

-최종당사자연구12편완성본

- 중간/최종평가회 /성과공유

회 실시 출간 (온/오프라인)

- 국내∙외정책 동향분석,

서울시50+정책 대외확산

- 매회온라인21,531건발송, 인

쇄물600부발행, 554곳발송

- 코로나19 대응정책 주제

04호05호집중

04호)집콕시대, 50+세대

생활의 변화

05호) 비대면, 디지털을넘

어우리가 연대 해

야할것들

- 동북권50+포럼공동 개최

- 50+정책포럼: 당사자연구

5년간 성과와 의미

- 2020년 연구과제 성과공유

회 개최: 재단 및 50플러스

센터 임직원 대상 교육 연

계



3 종합의견

○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의 출연근거3)인 ｢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

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｣ 과 「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

운영에 관한 조례」4) 조례상의 근거와 설립 목적 및 기능, 지난 실

적을 참고하여 볼 때 50플러스 재단에 대한 2022년 회계연도 예산안

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문 의 처

류민국 입법조사관 (02-2180-8140)

3) ｢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｣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

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

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

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
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4)「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2조(출연금 교부) 시장은 재단의

설립 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http://www.law.go.kr/lsSc.do?menuId=0&subMenu=1&query=%EC%A7%80%EB%B0%A9%EC%9E%90%EC%B9%98%EB%8B%A8%EC%B2%B4%EC%B6%9C%EC%9E%90#AJAX
http://www.law.go.kr/lsSc.do?menuId=0&subMenu=1&query=%EC%A7%80%EB%B0%A9%EC%9E%90%EC%B9%98%EB%8B%A8%EC%B2%B4%EC%B6%9C%EC%9E%90#AJAX
http://www.law.go.kr/lsSc.do?menuId=0&subMenu=1&query=%EC%A7%80%EB%B0%A9%EC%9E%90%EC%B9%98%EB%8B%A8%EC%B2%B4%EC%B6%9C%EC%9E%90#AJAX

